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1  질의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 평가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한 미불용

지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2.1. 토지정책과-533]


